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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독·방역시설을 '축사의 부속시설'로 인정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및 홍보·지도 요청

1.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·운영을 위한「농지법」

시행규칙 개정 시행('24.2.17.)과 관련됩니다.

 

2. 우리 부는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및「축산법」에 따라 축산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

시설이「농지법」상‘축사의 부속시설’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전용 시설에 해당되어 

향후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관련 부서간 지속적인 협의를 

통해「농지법」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·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 

  □ 개정사항('24.2.17. 시행) 

구 분 기  존 변  경
축사

부속시설의 
범위

(시행규칙 
제3조 제2항)

가. 먹이공급시설, 착유시설, 위생시설, 가축
분뇨처리시설, 농기계보관시설, 진입로 
및 가축운동장

나~다. (생략)

가. 먹이공급시설, 착유시설, 위생시설 
(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), 
가축분뇨 처리시설, 농기계보관시설, 진
입로 및 가축 운동장  

3.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「가축

전염병 예방법」에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·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양돈

농가 8대 방역시설 등이 적법화되었습니다.  

4. 이와 관련, 지자체, 농림축산검역본부, 농축협,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(단체)에서는 

8대 방역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양돈농가를 포함한 전체 축산농가 대상으로 동 개정 

사항을 적극 홍보·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    * 지자체 방역부서에서는 동 개정 사항을 축산부서에도 통보 협조 

 

붙임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내용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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